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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HPWS)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기회, 동기부여 확 를 통해 기업에 경쟁우 를 제공하는 작업 

시스템이다. 기업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이 조직성과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 상 으로 도입 요인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제도  요인으로서 법률과 규제가 기업의 인 자

원 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다양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지원을 한 정부정책을 강압 ‧

규범 ‧모방  동형화로 구분하고, HPWS 도입에 미치는 향에 해 상장
기업과 공공기  366개를 상으로 실증 분석하 다. 
그 결과 강압  동형화 요인으로 노사 트 십 로그램, 공공근 성, 규범
 동형화 요인으로서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그리고 모방  동형화 요인으

로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과 일터 신 정보 제공이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

템 도입 정도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고성과작업시스템, 제도주의, 정부정책, 일터 신, 강압  동형화, 

규범  동형화, 모방  동형화, 공공근 성, 조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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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들은 세계화, 심화되는 국제경쟁, 속한 기술변화, 강화되는 고객 주권 등 환경변

화에 신속·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신 인 작업조직과 인 자원 리를 발 시켜 왔다. 

우선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리자들의 지시나 통제에만 따르는 생산체제로는 경쟁에서 살

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지식, 기술과 헌신을 활용하는 생산체제를 개

발하여 왔다. 한, 기업들은 인 자원 리와 그 상이 되는 직원의 요성을 인식하고 

사람을 경쟁력의 주요 원천으로 보게 되었으며(Pfeffer, 1998), 인 자원을 통하여 지속

인 우 를 유지하기 해 인 자원 리 행을 통제모델에서 헌신모델로 변화시켜 왔다

(Walton, 1985). 

이러한 헌신형 모델  표 인 사례인 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HPWS)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기회, 동기부여 확 를 통해 기업에 경쟁우

를 제공하는 인 자원 리 시스템’이다. 학자들에 따라 참여형 HRM(High Involvement 

HRM; Lawler, 1986), 헌신형 HRM(High Commitment HRM; Arthur, 1994; Pfeffer, 1998), 

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Huselid, 1995) 등으로 불린다. HRM은 

외부 합성  내부 합성을 갖고 사람을 통해 경쟁우 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조직 시스

템(Wright & McMahan, 1992; Snell, Youndt, & Wright, 1996)이다. 특히 내부 합성과 

제도들의 집합체(bundles) 개념을 시하는(Huselid, 1995; MacDuffie, 1995) 고성과작업시

스템(이하 고성과 시스템 는 HPWS로도 약칭) 이론은 인간 계론, 동기부여·직무설계, 

사회기술시스템(STS), 근로생활의 질(QWL), 린생산 조직(일본) 등의 향을 받으면서 발

하여 왔다(Garvin & Klein, 1993).   

그러면 기업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직의 

제도 도입 요인에 한 이론에는 합리성(합리  선택)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원의존이론, 

리인이론, 략  선택이론, 그리고 정당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이론, 네트워크이론 등

이 있다. 특히, 제도주의 에서 조직구조가 비슷해지는 동형화 과정은 기업이 기술 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인 인정을 받는 조직구조를 갖춤으로써 조직의 

정당성  생존가능성을 제고하기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DiMaggio & Powell, 1983, 

1991).

기업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같이 신  인사 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효율성을 고려

한 합리  선택에만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정보가 불

확실하거나 불완 하므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효율성 이

론은 선도 기업이 기단계에서 신  시스템의 도입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효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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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이후 단계에서 부분의 기업이 주 환경을 의식하여 정부나 문가 집단이 권고하

는 제도나 성공 기업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높이기 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손동원, 1996; 유규창, 2008). 

Hyman(2008)은 정부 역할에 한 모형으로서 자유방임형 정부, 사회주의형 정부(the 

social state), 발 주의형 정부를 제시하 다. 자유방임형 정부와 다원주의 통을 갖고 있

는 미국가에서는 노사 계에서의 정부 역할을 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90

년 부터 미국 정부는 노동부 내에 작업장 신실을 운 하 고, 노사 력기 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 정부는 략  트 십기 , 제조업 자문서비스 등 일터 신(workplace 

innovation) 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신을 보다 시하는 

미국가에서는 기업의 HPWS의 도입을 지원하기 한 정부정책  그 효과에 한 연구

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발 주의형 정부 통을 갖고 있어 정부가 경제발 이나 노사 계 

분야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미국가에 비해 큰 향을 미쳐 왔으므로, 기업의 고성과

작업시스템 도입 지원을 한 정부정책  그 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고성과작업시스템에 한 기존 연구는 동 시스템이 개인성과나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

를 주로 분석하고 있어, 기업이 어떠한 이유로 도입하는가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

하다. 특히 경 자단체나 노동조합의 향에 한 연구들은 일부 있지만, 정부정책의 효과

에 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거나 심층 인 분석 수 에 이르지 못했다.   

이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의 강압 ‧규범 ‧모방  동형화 등 3개 에서 기업의 고성

과작업시스템 도입 요인을 밝 , 정부정책을 통해 고성과 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을 이론 ‧실증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보면, 우선 법규나 규제가 아닌 정부의 지원 정책이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

템 도입에 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강압  측면인 노사 트 십 

재정지원, 규범  측면인 일터 신 교육과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그리고 모방  측면인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과 일터 신 정보 제공이 기업의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한 강압  동형화 요소 의 하나로서 정부정책 

등의 향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공공근 성이 클수록 정책 향을 크게 받으며, 정책 

효과가 조직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압축 인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발 , 노사

계제도 형성 등에 직 인 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기업의 노사 계  

인 자원 리에 미치는 향은 미 국가들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정책이 

장의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제도론  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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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연구의 이론  틀과 제도  배경

1.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개념

  

인 자원 리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고성과작업시스템에 포함되는 요소들에 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성과이론에 따르면, 성과가 능력, 헌신, 참여기회 등 

3Cs(competence, commitment, chance for participation)의 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Blumberg & Pringle, 1982; 배종석, 2012). 

그리고 AMO(ability, motivation, opportunity) 이론에서는 이행능력, 이행 동기부여, 이행 

기회로 구분(Lepak, et al., 2006)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이론  근거를 갖고, 고성과 시스

템에 포함되는 제도를 체계화하는 장 을 갖고 있다.  

한편 Bailey(1993)는 고성과 작업조직이 되기 해서 기업은 근로자들이 재량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장 의사결정 과정에 한 참여기회

를 확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ailey(1993)의 분류에 따라 고성과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능력개발, 동기

부여, 참여기회 등 3개 요소로 구분하고, 이들 요소들이 일 성, 정합성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고성과 작업조직은 근로자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능력개발 투자를 

확 한다. 이때 근로자는 창의 ‧ 자율 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유

연하게 처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축 된 지식을 기 로 제품 는 서비

스에 향을 주는 정보를 획득한 후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Department of Labor, 

1994). 능력개발과 련된 제도로는 교차훈련, 다기능훈련, 장직무훈련(OJT) 등이 있다. 

둘째, 고성과 작업조직은 근로자들이 조직목표 달성을 해 헌신하도록 동기부여를 하

는데, 이는 업무에 한 공정한 평가·보상, 성과 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기부여의 종

류에는 직무만족  자아실  등 내재  동기부여, 그리고 임 , 성과배분  고용안정 등

과 같은 외재 인 동기부여가 있다(Appelbaum et al., 2000). 

셋째, 고성과 작업조직은 근로자가 생산 장에 한 요한 지식·정보를 갖고 있고, 고

객 수요를 가장 근거리에서 알고 있으므로 장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기회를 확 한다. 근

로자 참여는 기업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와 시장상황에 빠르게 응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참여기회와 련된 제도로는 제안, 문제해결 , 품질분임조, 자율경 , 기업경 설명회 

 노사 의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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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한 국내외 연구 

우선 해외 연구로서, Osterman(1994)과 Pil and MacDuffie(1996)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작업조직과 이와 련된 보완  인 자원 리(보상, 훈련)로 나 어 연구한 결과, 보완  

제도가 작업조직의 도입에 유의한 정  효과를 나타냈음을 밝혔다. 두 연구 모두 특별한 

이론 인 배경 없이 Osterman(1994)은 국제시장, high road 략, 기술수 , 기업의 부문

을 독립변수로 측정했고, Pil and MacDuffie(1996)는 보완  제도, 재 방식의 변화를 독

립변수로 하여 유의한 정(+)의 결과를 얻었다.  

고성과작업시스템과 련된 개별제도에 한 연구는 모두 제도주의 이론, 자원의존이론, 

리인 이론 등의 이론  근거를 기 로 가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 자원 리 시스템 차

원의 연구에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도주의라는 이론  배경 하

에 개별제도가 아니라 고성과 ‘시스템’의 도입 요인을 분석하고, 개별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활성화 정도’까지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 연구로서 이병훈‧김동배(2002)는 작업시스템에의 향요인을 제도  요인, 상황  

요인  노사 계로 나 어 분석하 는데, 제도  요인이 상황 요인보다 더 크게 향을 

주었음을 증명했다. 특히 제도  요인의 하나로서 신노사문화 정책의 향을 처음으로 측

정하여 유의한 정  결과를 얻었다. 노용진 외(2003)는 조직이 신 인 인사제도를 도

입하는 요인을 합리  과 제도 동형화 으로 구분해서 분석하 는데, 두 의 독

립변수 에 일부만 지지되었고 공공근 성을 측정하 지만 지지되지 않았다. 이정 ‧ 김

동배(2007)는 고성과 시스템에의 향요인으로 신노사문화 민감도가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그러나 신노사문화 정책과 계된 연구들은 신노사문화 인지도, 민감도  교육 참여 

횟수 등 포 ‧ 일반 인 변수만 분석하 고, 정부정책에 포함된 노사 트 십 로그램

재정지원, 일터 신 교육,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 정보제공 등 

각 사업별로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지 못하 다. 

우리나라에서 효율성과 정당성   어느 이 신  인 자원 리에 향을 주

었는가를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정당성 이 지지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하나의 을 지지하는 세부 ·구체 인 이론과 이에 따른 가설검증은 심층 으로 이

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주의 에서 정부정책을 강압 ‧ 규범 ‧ 모방  동형화 

측면으로 나 고, 재정지원, 교육,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등 구체 인 사업이 기업의 

HPWS 도입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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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주의 에서의 인 자원 리 제도 도입에 한 연구

  

DiMaggio and Powell(1983, 1991)은 조직구조가 유사성 는 동질성을 나타내는 동형화 

과정이 사회 인 정당성1)  생존가능성을 강화하기 한 것이므로 조직의 효율성 는 

성과목표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형화 과정을 강압 ‧ 규범 ‧ 모방  동형화

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첫째, 강압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는 한 조직이 정부나 다른 강력한 조직으로 

부터 강제  압력을 받아 제도들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정치  향력을 시하

는 것이다. 둘째, 규범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는 문화 결과 조직이 사회 으로 

공유된 행동양식인 규범을 따르게 되고, 조직 리자가 학과 문교육기 , 문가 조직, 

경 자단체, 산업 회 등을 통해 규범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식  교육·훈련, 컨설턴

트 활용, 네트워크 활동  인증 등이 그 이다. 셋째, 모방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는 조직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자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타 조직의 

사례를 모방하는 것으로, 유사 기능 수행조직  성공사례에 한 벤치마킹이 이에 해당된

다. Scott(2008)는 제도를 규제 , 규범 , 문화인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제도  응 기

제로 강압 , 규범 , 모방  기제를 제시하 다. 한 McKinley et al.(1995)는 조직의 제

도 수용 과정에 제약, 학습, 모방의 힘 등 세 가지 힘이 향을 다고 하 다.   

제도주의 에서 인 자원 리 제도 도입에 한 실증연구를 고찰해 보면, 제2차 세

계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방정부 정책이 료  인사제도 도입에 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으나(Baron, Dobbin & Jennings, 1986), 평상시의 정부정책 분석에 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Edelman(1990, 1992)의 연구는 평등고용기회법(EEO)과 시민권법이 EEO/AA(affirmative 

action) 사무실, 고충처리 차와 련된 기업의 내부 규칙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는데, 

공공근 성과 조직규모가 제도 도입에 유의한 정 인 결과를 나타냈다. Dobbin et 

al.(1993)의 연구도 평등고용기회법이 내부노동시장에 정  향을 주었음을 발견하

다. 특히 Edelman(1990, 1992)은 조직이 공공기  는 정부와 계약 계에 있는 경우 정부

정책의 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조직이 정부정책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

내는 공공근 성(public proximity) 개념을 도입하 다. 그러나 Edelman(1990, 1992)과 

Dobbin et al.(1993)의 연구는 강압  효과를 지니고 있는 법률과 규제에 한 분석으로서 

 행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제  정책수단, 규범  는 모방  정책수단 등

1) 제도주의 에서 조직이 정당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합리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Oliver(1997)는 
자원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경제  합리성(효율성, 비모방성)과 규범  합리성(생존가능성, 정당성)으
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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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범 하게 고찰하지는 못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이나 규제 이외에 재정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분석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가에서 노사 계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에 한 연구들은 주로 법률 등 강

압  측면에 을 맞추면서 정부 역할을 블랙박스(black box)로 보아 세분화‧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정책을 심층 으로 분석하면 강제 인 법이나 규제만이 있는 것이 아

니다. 특히 최근 정부는 노사 계나 인 자원 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 ·재정  인센티 를 주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 컨설 과 인증, 벤치마킹 지원 등은 강압  정책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정부정

책을 강압  정책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실을 반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 정책수단에 해 Vedung(1998)은 규제 도구(sticks), 경제  도구(carrots), 정보 

도구(sermons)로 구분하고, Hood and Margetts(2007)는 권 , 재정, 정보, 공식 조직으로 구

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수단은 법률과 규제에서 더 나아가 경제  도구, 정보 도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강압  측면 이외에 규범 ‧모방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정부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지원 배경과 지원정책

우선 정부가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성과에 정 인 효

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고성과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보면, 

기업이 근로자에 한 능력개발과 참여를 확 시키고, 내재  보상과 외재  보상을 강화

할 때 근로자가 재량 인 노력을 더하여 기업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이다(Appelbaum et al. 

2000). 즉 기업에서 고성과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직률  불량률 감소, 노동생산성 향

상, 매출액 증가, 재무성과 등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다는 것이다

(Huselid, 1995; Appelbaum et al., 2000; Batt, 2002;  Collins & Smith, 2006; Sun, Aryee, 

& Law, 2007). 

한편 각국 정부는 심화되는 국제경쟁에 응해서 자국의 경제, 산업, 상품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략 으로 선택을 한다. 이러한 경쟁 략은 량생산과 비

용 감을 선택하는 low road 략, 그리고 품질향상과 유연성 강화를 채택하는 high road 

략으로 구분된다(Hyman & Streeck, 1988). 특히 high road 략 하에서 국가 는 기업

은 생산성 증가, 품질향상과 신을 통해 노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한 략을 채택하게 

된다(Frenkel & Peetz, 1998).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회 으로 공정성과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높은 수 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인 자원 투자를 확 하고 작업시스



8 産業關係硏究 제24권 제2호

템을 신하면서 인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품질, 신, 효율성, 기 응)이 높아

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는 것이다(Kochan & Osterman, 1994). 

일부 선진국 정부는 고성과 작업조직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보고, 일터 

신(workplace innovation)을 진하기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하

에서 1993년 노동부에 작업장 신실(OAW)을 설치하여 고성과 작업조직 지원을 한 연

구, 조사  사례  등 사업을 하 고, 연방알선조정청(FMCS)에서 노사 력기  지원 

등을 하고 있다(http://www.fmcs.gov). 국 정부는 소기업을 상으로 일터 신 지원을 

해 신기법과 기술도입 진을 한 제조업 자문서비스(MAS)를 제공하고

(http://www.mymas.org), 략  트 십기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는 보다 

범 하고 극 인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1996년부터 노동부에서 국가 신정책과 

연계하여 일터 신을 체계 으로 지원하여 왔고, 2004년부터는 재정지원, 학술연구 지원, 

학습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일터 신 로그램(TYKES)을 실시하 으며, 2012년부터는 

경  · 생산성 · 즐거운 일터 로그램(Liideri)을 시행하고 있다(Totterdill, 2009; 장홍근 외, 

2012, http:// tekes.fi/programms/Liideri) 

한편 한국 정부는 외환 기 이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7  국정과제의 하나로 ‘신노

사문화 창출’을 추진한 이래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2)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에서는 특히 1999년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기

업의 고성과 작업조직 도입 지원을 본격 으로 시작하 다. 정부는 신노사문화 6  과제로 

‘열린경  확 , 지식근로자 양성 지원, 성과보상 시스템 구축, 작업장 신 지원, 노사 력 

인 라 구축  지속  제도개 ’을 추진하 다(이수 , 2000, pp.28-30; 노동부, 2000). 이

 지속 인 제도 개 을 제외하면 고성과 작업조직의 3  요소와 거의 같으며, 이러한 

신노사문화 창출에는 고성과 작업조직이 요한 이론  근거가 되었다(김동원 외, 2000).

재 고용노동부는 노사 공동으로 수행하는 컨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

는 노사 트 십 로그램을 시행하고, 임 체계 개선 등에 한 일터 신 교육을 하고 있

다. 한, 바람직한 노사문화 확산을 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있고(노동부, 

2010; 고용노동부, 2014), 고성과 근무체계 개선 등을 한 컨설 3)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 일터 신 련 정보 제공 사업 등을 하고 있다.    

2) 김 삼 정부에서도 1993년 신노동정책, 1996년 신노사 계 정책을 시행하 으나, 참여와 력의 원칙 
등 원칙제시, 노사 력 분 기 조성  복수노조 허용 등 법 개정 등에 을 두었으므로, 고성과작업
시스템 3  요소의 도입이나 이를 지원하기 한 정책까지는 이르지 못하 다. 

3) 정부의 컨설  사업 상이 2010년 이 에는 주로 소병원, 복지 , 철강업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종의 상장기업과 공공기 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컨설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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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  모형  가설

1. 분석의 이론  모형

우선 제도  요인으로서 정부정책이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해 

정책을 DiMaggio & Powell(1991)의 제도주의 이론에 따라 강압 , 규범 , 모방  동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 다.  

첫째, 강압  동형화 측면에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일수록(H1), 공공근 성이 

큰 기업일수록(H2)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정도가 클 것이다. 둘째, 규범  동형화 측면에

서 일터 신 교육에 참여한 기업일수록(H3),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일

수록(H4)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더 클 것이다. 셋째, 모방  동형화 측면에서 노

사문화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한 기업일수록(H5), 정부가 제공하는 일터 신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일수록(H6)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더 클 것이다. 넷째, 조직규모가 

클수록 정부정책과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와의 상 계가 커질 것이다. 이 연구의 

기본이 되는 이론  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2. 강압  동형화

제도 도입과 련된 정부정책의 향 는 효과에 한 해외연구는 주로 질 인 연구를 

심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Hall and Soskice(2001)는 조합주의(corporatist)나 국가주의 

통을 가진 국가의 정부는 신과 개 을 도입할 때 다원주의 는 개인주의 통을 가진 

국가에 비해 강압 ‧규제  권력을 보다 효과 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 다. 

Orru et al.(1991)은 한국정부가 경제정책의 수립 ·시행에 극 참여하면서 추 인 역할

을 하 고, 경제정책은 정치 으로 강력한 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압  동형화에 따

라 추진되었다고 주장하 다.

강압  동형화로서 정부의 규제정책은 법과 규제뿐만 아니라 보상과 인센티 , 기

(fund) 지원 등 경제  지원 형태로 나타난다.4) Alasoini(2011)는 정부의 일터 신 지원정

책을 법규에 의한 경성규제(hard regulation)와 재정·보조   컨설  지원 등을 통한 연성

4) 정부는 규제 과정에서 규칙을 만들고, 수 여부를 검하며, 미래행동에 향을 주기 해 ‘보상’과 
처벌 등 제재수단을 사용한다(Scott, 2008, p.52). 규제기 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다른 기  간 상호

작용하는지 보기 해서는 ‘인센티 ’와 제재수단 설계 등을 고찰해야 한다(Scott, 2008, p.54). 그리고 
강압  동형화의 하나로서 연방정부와의 계약이나 ‘기 (fund)’을 받기 해 필요한 재정  보고서 제

출의무 등도 조직에 향을 다(DiMaggio & Powell, 1991,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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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론  모형

규제(soft regulation)로 구분하기도 하 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조를 얻어 동형화를 이 내기 해 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기 을 제공하 다. 재까지 법률이나 행정  규제가 기업의 노사 계 는 인 자

원 리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의 향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의 재정 인 지원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노사 력기 과 국의 략  트 십 

기  등이 있다. 최근 정책수단들의 변화에서 보듯이 강제  규제 도구 이외에 경제  지

원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조 과 기  지원  인센티  제공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경제  지원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기업이 수용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일터 신(2010년까지는 작업장 신이라는 용어 사용)을 

진하기 해 노사 트 십 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을 2003년부터 시행하여 왔고, 2005

년부터는 총 산 35억 원에서 44억 원 규모로 사업장, 업종 는 지역단체에 해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도에 재정지원 사업의 사 ·사후 결과를 비교 평가한 연구를 보면, 의사

소통, 열린 경 , 노사 트 십  노사 계에서 정  효과가 나타났고(이 면‧성상 , 

2009), 2011년에도 열린 경 , 성과배분과 인재개발 등 5개 항목에서 사업 참여 후에 참여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김동배 외, 2011),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과 받지 않은 

사업장의 차이를 비교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노사 트 십 로그램에 의

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받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고성과 시스템 도입이 더 크게 나

타남을 보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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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정부의 노사 트 십 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일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더 클 것이다.

Edelman(1990, 1992)의 공공근 성 개념에 따르면 조직은 공공기  는 정부와 계약

계에 있을 때 정부정책으로부터 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1960년  이래 우리

나라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해 온 통이 있으므로 공공기 , 

정부의 자  · 기술 지원 수혜기  등은 정부정책의 향을 더 크고 무겁게 인식하고, 정부

가 정책 으로 추진하거나 권고하는 사업에 해 강제 인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인 자원 리를 도입하는 략을 공공부문부터 시도하기도 하 는

데, 사회보장청(SSA)에서 인 자원 리 부서를 통해 변화를 선도한 것이 그 이다

(Ashton & Sung, 2002, 김동원 외, 2000). 

Edelman(1990, 1992)은 공공근 성이 높은 기업이 정부 는 으로부터 압력을 더 

많이 받으므로, 제도 도입에 정 인 방향으로 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 기업은 

미국가에 비해 정부정책으로부터 강제 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공공근 성은 기업의 정부정책에 한 수용도와 민감도를 크게 하여 공공근 성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고성과 시스템의 도입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가설 2: 기업의 공공근 성이 클수록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더 클 것이다. 

3. 규범  동형화 

규범  동형화는 가치와 규범을 포함한다. 가치를 통해 조직이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도

록 하고, 규범은 가치를 실 하기 한 정당성 있는 수단과 차를 정하도록 한다(Scott, 

2008). 즉 정부는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조직이 수용하도록 문가

 권 를 활용하여 교육, 컨설  등을 지원하고, 고성과 시스템 요소를 도입하여 모범

으로 운 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기도 한다. 

즉, 문가 주의에 따라 공식교육이나 문  훈련기  등의 정당성에 의존하는 규범  

동형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과 문가 교육이 조직의 경 자, 리자 간에 조직규범

을 확산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DiMaggio & Powell, 1991). 기업은 문가의 권 를 

인정하여 교육 내용을 실천하려 할 것이므로 정부의 임 직무체계 개선이나 일터 신 교

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일수록 고성과 시스템의 도입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정

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임 직무체계 개선을 심으로 교육을 실시하 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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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능력개발, 참여기회 등을 포함한 일터 신 체 분야에 한 교육을 시행하 다.  

가설 3: 정부의 일터 신 교육사업에 참여한 기업일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더 클 것이다.

한편 규범  동형화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 의 하나는 문가 주의에 의한 인증이

다. 기업과 조직에 한 인증은 조직에 정당성과 가시성을 확보해 주고, 경쟁기업이 인증 

조직이나 시스템을 모방하도록 한다(DiMaggio & Powell, 1991).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볼드리지상 참여를 해서 인력 리, 리더십, 로세스 리 등 개

별 평가기 에 따라 2년 내지 3년간 비를 해야 하므로 실제 참여기업은 물론 참여를 

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향을 다(Appelbaum & Batt, 1994). 한편 국의 인 자원투

자인증제(IIP)가 인 자원 제도와 기업성과에 미친 향에 한 연구(Bourn et at., 2008)를 

살펴보면, IIP 제도와 연계한 인증· 용이 인 자원정책, 기업 내의 사회 인 분 기와 인

자본의 유연성에 모두 유의하게 정 인 효과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우수기업 인증 시 인 자

원개발 ·활용, 임 체계 개선, 근로자 참여 등 실천 요소를 심사하기 때문에 기업이 고성과 

시스템 요소들을 도입하도록 기 을 제시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사회  정당성을 부여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기업에서 

고성과 시스템의 도입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정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일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정도가 더 클 것이다.

4. 모방  동형화  

  

불확실성은 모방을 진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므로, 환경이 불확실하고, 목표가 모호하

며, 기술이 이해되기 어려울 때, 조직은 상호간 는 다른 조직을 모델로 삼아 모방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방  행동을 통해 조직은 보다 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보다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정당성 있고 성공 이라고 인식하는 유사 조직의 모델을 수용

하는 경향이 있다(DiMaggio & Powell, 1991).

미국의 일부 기업은 볼드리지상을 수여받은 기업의 성공기법을 수받기 해 강연, 워

크   장방문 등에 극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기법을 벤치마킹하 다(Main, 1991; 

Appelbaum & Batt, 1994). 특정 조직을 인증할 경우 타 기업이 인증 조직과 시스템을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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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므로(DiMaggio & Powell, 1991),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인

증 자체 이외에 타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우수기

업 인증 시 고성과 시스템의 3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우수

기업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기업의 고성과 시스템 도입을 진하게 될 것이다. 

가설 5: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기업일수록 고성과작업

시스템 도입 정도가 더 클 것이다.

정부는 정보제공, 설득, 홍보 등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는 출 물, 이메일, 언론홍보 등을 활용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사례, 일터 신 

우수사례, 성과배분제  기타 련 사항에 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불확실성에 직면

해 있는 조직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터 신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노력할 것이므

로 일터 신 정보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고성과 시스템에 한 동형화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정부가 제공하는 일터 신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더 클 것이다.

5. 조직규모의 조 효과 

Edelman(1990, 1992)은 규모 기업이 과 정부로부터 가시성이 높고, 자원 여유가 

상 으로 많으므로 정책의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를 증명하 다. 유규

창‧김향아(2006)도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데 제도  결정요인으로서 조직규모가 유의

한 정(+)의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조직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 으로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 이미지에 해 소기업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정책의 효과가 기업 는 소기업  어느 곳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인가에 

해 고찰해 보면,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가 작을 경우에 비해 정책에 민감하고 가용자원

도 풍부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정 인 방향으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조직규모의 

크기로 인해 가시성이 커지기 때문에 규모 기업이 작은 규모의 기업보다 이나 정부

로부터 부담 는 압력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용 가능성이 상 으로 더 높아지므

로 소기업보다 규모 기업에서 정부정책과 고성과 시스템 도입 정도 간의 정  계

가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조직 규모는 고성과 작업조직 도입에 정 인 방향으로 향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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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 고성과 시스템 도입 정도 간의 상 계를 정 으로 조 할 것이다. 

가설 7;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부정책과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와의 상 계

가 높을 것이다.  

Ⅳ. 연구조사 방법

1. 연구방법  연구 차

이 연구에서는 인 자원 리, 고성과 작업조직  제도주의와 련한 문헌 연구를 기본

으로 하여 고성과 시스템의 도입에 한 이론  분석을 하 고, 상장기업과 공공기 을 

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 다. 

정부사업에 참여한 사업장과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은 

이후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 사업 참여는 2005년부터 2009년까

지, HPWS 도입정도는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상황을 측정했다. 다만, 임 직무체계 개

선 교육은 2007년부터 시작된 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항을 측정하 다. 

정부정책 참여와 고성과 시스템 도입 정도의 측정 시기를 다르게 하여 정부정책이 HPWS

의 도입에 향을 미치는 인과 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 말 기  상장기업 691개  공공기  100개(연구기 , 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공공기  제외) 등 총 791개사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기업을 설

문조사 상으로 하 다.5) 상장기업 정보에 해서는 ‘기업정보 TS 2000’의 2009년 유가

증권 상장법인 자료를 활용하 다. 이 자료  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상장기업을 제외한 

후에 총 589개를 상(상장기업별 표 사업장 1개소)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한편 2009

년 말 기  공기업, 정부기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85개 다. 따라서 상

장기업  공공기   총 674개 사업장을 상으로 설문을 하 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2010년 7월부터 설문지 안에 한 문가 설문 검토, 기업 인사

리자 설문 사 검증(pre-test)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확정하 고, 이후 사업장의 인사 리

자를 상으로 우편 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하 다. 수거된 설문 374부  응답이 부

실하거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설문 등을 제외한 366부를 설문분석에 사용하

는데 유효 응답률은 54.30%로 나타났다. 

5)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상장기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 에 사업장 근로자 수를 악하기 

곤란하여 설문조사 이후 근로자 수 5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만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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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측  정

변수1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에 대한 참여 여부
- 참여 안함=0, 참여함=1 (실제 참여 여부 측정)

변수2 공공근접성

- 공공기관 여부: 아니오=0, 예=1

- 정부정책과의 관계: 자금지원, 기술지원, 경제적 계약 여부 

(‘예’ 의 숫자 합계)

- 공공근접성은 공공기관 여부와 정책관계의 t값 합산

변수3 일터 혁신 교육에 대한 참여 

정도 
- 횟수: 0-4회 이상 Likert 5점 척도

변수4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참여 여부
- 인증 못받음=0, 인증 받음=1 (실제 인증 여부 측정) 

변수5 노사문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참여 정도

- Likert 5점 척도 

-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많음

변수6 정부의 일터 혁신 정보 활용 

정도

- Likert 5점 척도 

-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많음

<표 1> 독립변수의 측정

한편 분석방법으로는 정부정책(참여 여부와 참여 정도)과 고성과 시스템 모두 더미변수 

는 연속형 변수로 변환이 가능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 고, 회귀분석에 앞서 신뢰도를 

검증하 다. 설문문항에 이미 능력개발, 동기부여  참여기회 등 3개 요소로 구분되어 있

어 별도의 요인분석은 생략하 다. 기본 으로 다 회귀분석  계층  회귀분석을 하

으며, 더미변수의 경우 더미 회귀분석을 하 다. 회귀분석을 해 PAWS(SPSS 18.0)를 사

용했고, 신뢰도 계수로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했다. 

2. 변수의 설정과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정부정책을 심으로 한 제도  요인이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정부정책을 독립변수로 하고 DiMaggio and 

Powell(1983, 1991)의 3개 동형화로 구분하 다.  

강압  동형화 측정을 해 노사 트 십 로그램에 한 실제 참여여부를 확인한 후 

더미변수 처리를 하 다. 한 공공근 성에 해서는 공공기  여부와 정부로부터 자

지원, 기술지원  정부 계약 여부를 측정하 다. 규범  동형화 측정을 해, 일터 신 

교육 참여 횟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참여 여부를 측정하 다. 한편 모방  동형화 측

정을 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경험, 정부의 일터 신 정보 활용 정도를 5  척도

로 조사하 다. 독립변수 측정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2)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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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은 <표 2>와 같이 능력개발, 동기부여, 참여기회 등 3  

요소로 구분하여 지수(index)화하고, 각 지수를 합계하여 HPWS 지수를 만들었다. 고성과

시스템에 한 측정은 Appelbaum et al.(2000)과 Pil and MacDuffie(1996)의 측정을 참고하

고, 주로 김동원‧손동희(2009)  이호창(2009)의 노사 계진단  평가를 한 조사문항

을 기 로 하여, 사 조사(pilot study) 결과 등을 반 해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공식 인 실행 정도 측정을 해 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제도

의 활성화 정도를 설문하 다. 제도에 한 측정을 제도의 도입 여부로만 한정하면, 제도

가 어느 정도로 조직에 활성화되어 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성과 시스템 도입 

여부와 활성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제도 용  침투(penetration) 정도까지 충실하게 반

하 다.  

종속변수 측  정 문항 수

능력개발 지수

(15/3 = 5점)

- 교육훈련 조직 및 인프라: 존재 여부(5개)   5

- 프로그램 실시 여부와 활성화 정도(5점)   10

- 교육훈련 투자실태: 5점 척도(5점/2)  3

- 교육훈련 평가 및 활용: 5점 척도(5점/2)  4

동기부여 지수

(15/3 = 5점)

- 고용안정 정책실태 : 5점 척도  5

- 인사평가: 5점 척도  5

- 성과배분제도 실시 여부와 활성화 정도(5점)  3

참여기회 지수

(15/3 = 5점)

- 경영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활성화: 5점 척도  5

- 근로자 참여활동의 실시 여부와 활성화 정도(5점)   5

- 노사협의회의 운영 실태: 5점 척도  6

HPWS 지수

(15/3 = 5점)
- 각 부문별 합계 5점으로 하여 총합계/3을 한 점수

자료 :김동원 ‧ 손동희(2009), Appelbaum et al.(2000)  Pil and MacDuffie(1996)를 활용하여, 일부 
항목을 조정·보완하거나 제외하고 재구성. 

<표 2> 종속변수의 측정

(3) 조 변수 

조직규모의 조 효과 분석을 해 정부정책과 기업규모와의 상호작용(정책  동형화*

기업규모)이 기업의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 정 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분석

했다. 조직규모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로그 값을 사용했고, 정책  동형화는 강압  ‧ 규범

‧모방  동형화의 3개 부문을 합산한 평균값(표 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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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개) 비율(%)

업종

제조업 223 60.9

건설업 20 5.5

금융 및 보험업 34 9.3

공공서비스업 35 9.6

기타 서비스업 54 14.8

조직규모

50-299인 134 36.6

300-499인 70 19.1

500-999인 70 19.1

1000인 이상 92 25.1

노조 유무
유노조 266 72.7

무노조 100 27.3

조직 연령

0-20년 65 17.8

21-40년 143 39.1

41-60년 127 34.7

61년 이상 31 8.5

공공기관 여부
공공기관 50 13.7

민간기업 316 86.3

<표 3> 기 통계 분석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업종, 조직연령, 노동조합 유무, 공공기  여부, 매출액  경쟁정도를 측

정하 다. 특히 효율성을 시하는 자원의존이론이나 략  선택이론에서 독립변수로 사

용하는 매출액과 경쟁 정도를 통제하 다.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융업, 공공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하 고(더미변수 사용), 기업연령은 분석시 (2010년)을 기 으로 

설립연도와의 차이를 계산하 다. 노조 유무와 공공기  여부는 더미변수를 활용했고, 매

출액은 로그 값을 사용했다. 경쟁 정도는 가격경쟁, 품질향상경쟁 정도 등을 5  척도로 

측정하고 합산한 다음 평균값을 사용했다.  

Ⅴ. 연구분석  결과

1. 기 통계량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 통계량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본을 업종별로 

분석하면, 체 366개 사업장  제조업이 223개(60.9%)로 가장 많으며, 기타 서비스업 54

개(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수 50인 이상 299인 이하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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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36.6%)로 가장 많았고, 1000인 이상은 92개(25.1%) 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업종, 조직연령 등을 분석하 는데, 조직연령 평균은 36.48년, 

매출액 로그 평균은 12.84, 경쟁 정도 평균은 3.57로 나타났다. 한, 독립변수로서 재정지

원 사업 참여, 공공근 성, 교육 참여, 인증 참여, 우수기업 벤치마킹  정보 활용 정도를 

<표 1>과 같이 측정하 는데, 총 366개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에는 42개(11.5%) 사업장, 

인증사업에는 76개(20.8%) 사업장이 참여했다.  

한편 종속변수인 HPWS 지수는 <표 2>와 같이 계산하 고, 종속변수 지수 통계량을 보

면 능력개발 3.30, 동기부여 3.54, 참여기회 3.76으로 나타나 참여기회 지수의 수가 가장 

높았다.  

2. 신뢰도 분석과 상 계 분석 

  

개별 변수별로 5  척도로 된 문항에 해서는 신뢰도 분석을 하 다. 통제변수에서는 

경쟁 략, 종속변수  능력개발에는 훈련 투자실태  훈련 평가, 동기부여에는 고용안정 

 인사평가, 그리고 참여기회에는 정보공유  노사 의를 포함시켰다.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이 부 0.76 이상을 과하여 내  일 성 검정에서 신뢰도는 

안정 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설 검증 에 주요 변수들 간에 상 계가 있는지를 보기 해 피어슨(Pearson) 

분석을 실시하 다. 통제변수로서 업종, 조직연령, 노조유무, 공공기  여부, 매출액, 경쟁 

정도, 독립변수로서 재정지원 참여, 일터 신 교육,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참여, 우수기업 

벤치마킹, 일터 신 정보 활용, 종속변수로서 HPWS를 포함시켰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계를 보면, 제조업(-), 융업(+), 매출액(+), 경쟁정도(+)가 

고성과 시스템과 유의한 상 계를 갖고 있다. 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HPWS 지수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 우수기업 인증, 벤치마킹, 정보 활용이 정  상

계를 나타냈다. <표 4>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등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나

타내고 있다. 

3.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1) 독립변수에 한 검증

첫째, 강압  동형화가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표 5의 모형2, 모형5>. 우선 가설1에 따라 고성과 시스템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정지원 

사업을 투입한 결과 모형2에서는 p<0.01 수 에서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제도적 요인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 정부정책을 중심으로(이수영∙김동원) 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재

정
참

여
1*

*

2
.공

공
근

접
성

-
.0

34
**

1*
*

3
.교

육
참

여
.1

40
**

.2
36

**
1*

*

4
.인

증
참

여
.2

59
**

.0
10

**
.0

59
**

1*
*

5
.벤

치
마

킹
.2

13
**

.1
11

**
.2

15
**

.3
33

**
1*

*

6
.정

보
활

용
도

.3
49

**
.1

16
**

.2
65

**
.2

77
**

.4
74

**
1*

*

7
.h

p
w

s지
수

.1
23

**
.0

89
**

.0
53

**
.2

30
**

.3
94

**
.2

81
**

1*
*

8
.제

조
업

.0
95

**
-

.0
61

**
-

.0
37

**
.1

34
**

.0
51

**
.0

97
**

-
.1

23
**

1*
*

9
.건

설
업

-
.0

49
**

-
.1

07
**

.0
81

**
-

.1
23

**
-

.0
67

**
-

.1
13

**
-

.0
33

**
-

.3
00

**
1*

*

1
0
.금

융
업

-
.0

56
**

-
.1

14
**

-
.1

56
**

-
.1

17
**

-
.0

99
**

-
.1

21
**

.1
64

**
-

.4
00

**
-

.0
77

**
1*

*

1
1
.공

공
서

비
스

.0
29

**
.4

53
**

.2
14

**
-

.0
29

**
.0

65
**

.1
10

**
.0

45
**

-
.4

06
**

-
.0

78
**

-
.1

04
**

1*
*

1
2
.조

직
연

령
.0

14
**

-
.1

57
**

-
.0

62
**

.0
96

**
-

.0
33

**
.0

01
**

.0
19

**
.2

09
**

.0
93

**
.0

11
**

-
.2

78
**

1*
*

1
3
.노

조
더

미
.1

25
**

.1
16

**
.0

81
**

.1
17

**
.0

73
**

.1
13

**
.0

08
**

.0
49

**
-

.0
95

**
.0

91
**

.1
58

**
.1

90
**

1*
*

1
4
.공

공
더

미
.0

07
**

.6
23

**
.2

02
**

-
.0

47
**

.0
81

**
.0

68
**

.0
78

**
-

.4
32

**
-

.0
26

**
.0

37
**

.7
36

**
-

.2
96

**
.1

90
**

1*
*

1
5
.매

출
액

-
.0

17
**

-
.1

17
**

-
.0

32
**

.0
67

**
.0

86
**

.0
17

**
.4

56
**

-
.1

70
**

.0
83

**
.2

90
**

-
.0

84
**

.1
50

**
.1

42
**

-
.0

13
**

1*
*

1
6
.경

쟁
정

도
.0

90
**

-
.2

65
**

-
.1

06
**

.0
81

**
.0

98
**

.0
59

**
.2

67
**

.1
37

**
.0

78
**

.0
78

**
-

.3
61

**
.1

83
**

-
.1

93
**

-
.4

20
**

.1
66

**
1*

*

주
:1

) 
**

 p
<.

01
, 

* 
p<

0.
05

  
수
에
서
 유
의

(양
측
검
정

) 
 2

) 
N

 =
 3

66

<
표
 4
>
 상

계
 분

석



20 産業關係硏究 제24권 제2호

그러나, 동형화 요인간에 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 모두를 투입한 결과(모형

5), 통계  유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설 1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에 따라 공공근 성을 투입한 결과 p<0.01 수 (모형 2)에서 유의한 수 에서 

정  효과가 나타났으며, 독립변수 부를 투입한 모형 5에서도 p<0.01 수 에서 정(+)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공공근 성의 경우, 정부로부터 산을 지원받

는 공공기 이거나 정부사업과 계가 많은 사업장 일수록 정부정책으로부터 압력을 민감

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규범  동형화가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표 5의 모형 3, 모형 5). 우선 가설 3에 따라 교육사업 참여가 고성과 시스템의 도입에 

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한 결과 모형 3, 모형 5 모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교육 사업은 2009년에 임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일터 신, 즉 고성과작

업시스템의 3  요소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 2010년(설문시 )에는 교육 참여가 고성과 

‘시스템’의 능력개발이나 참여기회 부문의 제도 도입에 향을 주지 못했다고 본다. 한 

학이나 교육 문기 에서 정규과정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인사담당자 등을 상으로 한 

1일 이내의 단기 순회교육이 기업의 HPWS 도입에 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단된다. 따라서 교육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규과정을 통한 교육과 HPWS의 3  요

소에 한 교육이 체계 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가설 4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참여 여부를 투입한 결과 모형 3은 p<0.01 수 , 모형 5는 p<0.05 수 에서 정(+)의 유의한 

향을 나타내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일터 신 실천요소를 

평가하므로 고성과 시스템 도입 정도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정부정책 

활용 이 에 HPWS를 도입하여 용하고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 유의

할 필요는 있으나,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해 평가기 에 부합하도록 인 자원 리를 사

에 비하고 실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모방  동형화가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표 5의 모형 4, 모형 5). 고성과 시스템을 종속변수로 하여 노사문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가설 5)과 일터 신 련 정보 활용(가설 6)을 투입한 결과를 보면, 두 변수 모두 p<0.01 

수 (모형 4, 모형 5)에서 정(+)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 가설 5와 가설 6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과 일터 신 련 정보제공이 기업의 

HPWS 도입 정도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직규모의 조 효과 

조직규모가 정부정책과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정도와의 상 계를 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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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 .737 (.264)*** .789 (.260)*** .792 (.260)*** .479 (.246)*** .595 (.248)***

제조업 -.024 (.086)*** -.086 (.087)*** -.026 (.084)*** -.048 (.079)*** -.083 (.080)***

건설업 -.249 (.144)*** -.232 (.142)*** -.184 (.143)*** -.155 (.133)*** -.106 (.134)***

금융업 .020 (.124)*** .042 (.122)*** .114 (.123)*** .147 (.115)*** .174 (.115)***

공공서비스 .132 (.157)*** .111 (.154)*** .130 (.153)*** .102 (.144)*** .115 (.143)***

조직연령 -.001 (.002)*** -.001 (.002)*** -.001 (.002)*** .000 (.002)*** .000 (.002)***

노조더미 -.058 (.071)*** -.077 (.070)*** -.097 (.070)*** -.110 (.065)*** -.116 (.065)***

공공더미 .280 (.132)*** .044 (.153)*** .262 (.129)*** .190 (.121)*** .020 (.141)***

매출액 .160 (.018)*** .165 (.018)*** .153 (.018)*** .146 (.017)*** .148 (.017)***

경쟁정도 .219 (.039)*** .202 (.039)*** .204 (.038)*** .166 (.036)*** .160 (.036)***

강압
재정참여 　 　 .243 (.090)*** 　 　 .037 (.090)***

공공근접 　 　 .173 (.061)*** 　 　 .137 (.057)***

규범
교육참여 .030 (.024)*** -.017 (.023)***

인증참여 .309 (.071)*** .144 (.071)***

모방
벤치마킹 .166 (.029)*** .151 (.029)***

정보활용 .087 (.031)*** .077 (.032)***

F 16.213 *** 15.003 *** 15.921 *** 22.199 *** 17.286　***

Adj. R제곱 .273 .297 .310 .390 　.401 　

N 366 366 366 366 　366 　

주 : 1) 회귀모델은 비표 화 계수(표 오차) 유의도를 표시.
2) *** p<.01 수 , ** p<.05 수 , * p<.1 수 에서 유의(단측검정).

<표 5> 동형화의 각 변수가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향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표 6). 1단계로 독립변수인 정책  동형화를 입력하 고, 2단

계로 정책  동형화와 조직규모를, 그리고 3단계로 정책  동형화*조직규모를 입력하 다. 

여기에서 다 공선성 문제 해결을 해 모든 변수에 해 표 화 값을 사용하거나 센터링

(조직규모)을 하 다. 

조직규모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과는 다르게 조직규모가 정부정책과 고성과 시

스템 도입 정도와의 계를 부정 (-)으로 조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조직규모는 

HPWS 도입에 일반 으로 정 (+)인 유의한 향을 주지만 규모가 큰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을 상으로 정부정책을 시행할 때 도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비록 <가설 7>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조직규모가 정책  동형화와 고성과작업시스템 도

입 정도 간의 계를 유의한 수 에서 부정 (-)으로 조 한다는 사실을 밝 냈다. 당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고성과 시스템 도입 지원에 한 정책 효과를 더욱 크게 하려면 

기업보다 소기업에 보다 많은 심을 갖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을 시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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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계(통제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 .737 (.264)*** 1.080 (.250)*** 1.964 (.343)*** 1.911 (.335)***

제조업 -.024 (.086)*** -.074 (.081)*** -.030 (.080)*** -.044 (.078)***

건설업 -.249 (.144)*** -.180 (.135)*** -.130 (.133)*** -.133 (.130)***

금융업 .020 (.124)*** .162 (.117)*** .240 (.117)*** .185 (.115)***

공공서비스 .132 (.157)*** .072 (.146)*** .106 (.144)*** .096 (.140)***

조직연령 -.001 (.002)*** .000 (.002)*** -.001 (.002)*** -.002 (.002)***

노조더미 -.058 (.071)*** -.130 (.067)*** -.174 (.067)*** -.190 (.065)***

공공더미 .280 (.132)*** .125 (.124)*** .056 (.124)*** .095 (.121)***

매출액 .160 (.018)*** .153 (.017)*** .093 (.023)*** .101 (.023)***

경쟁정도 .219 (.039)*** .173 (.037)*** .153 (.037)*** .145 (.036)***

정책동형화 　 　 .389 (.052)*** .394 (.051)*** .379 (.050)***

규모센터링 　 　 .123 (.033)*** .123 (.033)***

정책*규모 　 　 -.170 (.039)***

F 16.213 *** 22.509 *** 22.428 *** 23.256 ***

Adj. R제곱 .273 .371 .392 .423

Adj. R제곱변화 .098 .021 .031

N 366 366 366 366

주 : 1) 회귀모델은 비표 화 계수(표 오차) 유의도를 표시.
2) *** p<.01 수 , ** p<.05 수 , * p<.1 수 에서 유의(단측검정).

<표 6> 조직규모의 조 효과

Ⅵ. 결 론

이 연구는 정부정책을 심으로 한 제도  요인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 정도에 미

치는 향에 해 분석하 는데, 이 연구가 갖는 이론  시사 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제도주의 에서 정부정책이 기업의 인 자원 리와 노사 계, 특히 고성과 시

스템 도입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 인 분석을 했다. 자유방임형 정부의 통을 갖고 

있는 미 국가에서는 최근 정부가 일부 기업의 일터 신 도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향에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 과정에서 발 주의형 정부 통을 갖

고 있으므로 정부정책을 심으로 한 제도  요인의 향을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 

둘째, 정부정책을 강압  동형화뿐만 아니라 규범 ‧모방  동형화 측면에서 분석한 것

은  행정의 정책수단 변화를 반 한 것이다. 강압  동형화의 수단으로 법과 규제 측

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지원 측면도 포함하여 분석하 다. 

셋째, 정부정책을 강압 ‧규범 ‧모방  동형화 측면으로 나 고, 정부의 각종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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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원 정책이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 으로 분석하 다. 재까지 

제도론  연구에서 법과 규제 는 추상 인 수 에서 신노사문화 민감도 등 정부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정부가 시행해 오고 있는 노사 트 십 재정지원, 일터 신 교육,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  일터 신 정보 제공 등 구체 인 정

부 사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성과 시스템 도입 정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정부정책에 한 강압 ‧규범 ‧모방  동형화가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

템 도입 정도에 유의하게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한 강압  동형화 요인으로 

재정지원 사업(부분  지지), 규범  동형화 요인으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사업, 그

리고 모방  동형화 요인으로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과 일터 신 정보 제공 사업이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쳤다. 따라서 재까지 정당성 는 효율성  등 상호 립되는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제도주의라는 특정 에서 

심층 으로 정부정책과 계된 제도의 향을 검증하는 연구 분야에 요한 시사 을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법규가 인사 련 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공공근 성 개념

을 사용해 정(+)의 유의한 결과를 얻은 연구는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근 성의 고성과작

업시스템에 한 향 연구에서는 부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공

공근 성이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 유의하게 정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 

우리나라는 경제발 과정에서 정부가 직  주도하는 발 주의형 정부(Hyman, 2008) 성

격이 강하므로 미국가와는 달리 공공근 성이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 더 강한 향을 미

쳤을 수 있다. 다만 체 분석 상이 상장기업과 공공기 을 상으로 하고 있고, 366개 

기업  공공기 이 50개(13.7%)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 실을 모두 반 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 하에서 

공공부문이나 정부의 정책과 긴 한 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정부의 HPWS 지원 정책이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이 연구는 향후 공공근 성과 련된 

개념과 측정에 한 연구를 발 시킬 것으로 본다. 

다섯째, 고성과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3  요소와 그에 포함된 제도들에 한 측정방법

을 발 시킬 것으로 본다. 이 측정은 능력개발, 동기부여, 참여기회에 포함되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각 요소별로 제도의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활성화 정도까지 측정하여 검증하

는데, 향후 측정부문에서 최소한의 문항을 사용하여 최 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설문을 

발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 이 연구의 정책 ·실무 인 측면에서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기 한 정책수단들에 해 검증해 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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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 정부가 시행 에 있는 부분의 사업이 유의하게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일터 신 도입 지원을 한 정책사업과 산의 폭 인 확 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 장에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을 진하여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고, 국가경

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공공근 성이 큰 조직일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 하의 일터 신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기  는 정부

와 정책 계가 높은 기업을 심으로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들을 민간부문에 

하고 확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 공공기  평가는 경 효율화 차원에

서 노사 계 합리성, 인 자원 리  성과 리 등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기

에 고성과 시스템의 도입을 진하고 민간부문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평가기 을 보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한 기업과 이를 벤치마킹한 기업에서 고성과작업

시스템 도입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수기업에 해 재보다 큰 혜택과 인센티

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 한 홍보뿐만 아니라 장방문, 우수사례 발표회  노사문화 

우수기업 의회 지원 등 기업 간에 벤치마킹을 극 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인 

지원을 확 해야 한다. 

넷째, 일터 신 지원을 한 선진국 정부의 사례를 극 벤치마킹하여 한국에 맞는 시

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핀란드와 같이 일터 신 

정책을 국가경쟁력 는 국가 신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노사단체 등 사회  트

의 극 인 참여와 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노사정 문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경제사회발 노사정 원회에서 일터 신 확산을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사회  공감 를 형성하고 노사정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부정책이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에 정 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밝 냈지만 추후 발 시켜 나갈 부분이 많으므로,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나아가

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상장기업과 공공기 을 설문 상으로 하고 있어, 상 으로 기업규모

가 크거나 재무  안정성이 높은 조직이 많이 포함되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고성과작

업시스템 도입이 기단계에 있으므로 신  인 자원 리에 해 심이 있고 재정  

여력과 여유를 갖고 있는 사업장을 상으로 우선 실시될 수밖에 없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고성과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경우 비상장 기업을 포함하여,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연구 상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횡단면 인 연구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 비록 정부정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성과작업시스템은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상황을 측정하여,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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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독립변수가 앞서도록 시차를 두었지만, 인과 계를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동태

 연구, 패  연구 등을 통해 정부사업 이용 후의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종단면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제도  요인으로서 정부정책이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 향을 주는 주요 변수 의 

하나이지만 정부정책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경쟁 략, 경  

략  노동조합의 략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제도주의 에서 정부정책

의 향 이외에도 경 자단체, 경 자 네트워크, 노동조합  상  노동단체 등의 향에 

해 추가 으로 심층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정책이 기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 정도에 미치는 향뿐만 아니라 기업

의 고성과 시스템 도입에 따라 조직성과에 어떠한 효과도 나타내는지도 함께 종합 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 등에 의해 기업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입이 확 됨으로써, 노사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며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의 도입 

요인에 해 심층 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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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Adoption of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Focused on Government Policies

Soo Young Lee, Dong-One Kim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s) are referred to as work systems that provide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nhanced training, opportunity to participate and incentives. 

There are many studies that emphasize HPWSs’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HPWSs. Researches regarding the influence on HRM of government policies are particularly 

scarce although some studies on the effect of laws and regulations exist. 

This study divided government policies supporting the adoption of HPWSs in companies 

in three categories: coercive, normative and mimetic isomorphism. 366 establishments in 

listed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analyzed statistically. 

In coercive isomorphism, labor-management partnership funding, public proximity have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s on the adoption of HPWSs. Moreover, in normative 

isomorphism, establishments that participate in certification as excellent labor-management 

culture are more likely to adopt HPWSs. Finally, in mimetic isomorphism, establishments 

that benchmark certified companies, and utilize information from governments about HPWSs 

show higher adoption statistically than other establishments. 

Keywords: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institutionalism, government policy, 

workplace innovation, coercive isomorphism, normative isomorphism, 

mimetic isomorphism, public proximity,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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